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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공고 제 2019 - 3호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
을 개선 등 독서편의시책 확대로 지역주민의 독서율 제고 및 장려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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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각 조항의 편제수정(안 제1조, 제9조, 제20조)
  ○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2항)
    - “단 구비서류”를 “이 때 구비서류”로 수정
  ○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인당 도서 대출권수를 3권에서 5권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시립도서관관리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8769@korea.kr
   2) 주소 : 군산시 축동로 72 군산시립도서관
   3) 팩스 : 063-466-0367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 (전화 : 

063-454-5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군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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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군

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단,구비서류”를 “이 때 구비서류”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3권”을 “5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조례”를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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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군산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

----------------------------

----------------------------

----------.

제5조 (회원가입) ① (생  략) 제5조 (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

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

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

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구

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이 때 구비서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

는 자료는 1인 3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한다. 

다만,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는 1회 5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관외대출) ① -----------

----------------------------

----- 5권-------------------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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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및 제적) 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

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칙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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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공고 제2019-651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참여예산위원회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공
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나. 참여예산위원회 선정방법 개정(안 제5조)
    - 위원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

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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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3404@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63-452-81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
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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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참여”를 “참여예산”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선정기준)”을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정하여”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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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8조 관련)

구  분 담당 부서 간  사

자치·행정분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

국․소 주무담당

경제·해양분과
투자유치지원단, 경제항만혁신
국,
에너지담당관

복지·환경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교통분과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정·상하수분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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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    경제해양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농정상하수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
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11 -

[별지 제2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추 천 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    경제해양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농정상하수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직인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12 -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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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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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계획) ①군산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

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군산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

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

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

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위원회의 위원 선

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

문성이 있는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

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

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위원

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

문성이 있는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

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

위를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8조 규

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

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7조 규

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

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8조 관련)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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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구  분 담당 부서 간  사

행정복지분과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국․소 
주무담당

경제건설분과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구  분 담당 부서 간  사

자치·행정분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

국․소 
주무담당

경제·해양분과
투자유치지원단, 경제항만혁신국,
에너지담당관

복지·환경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건설·교통분과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정·상하수분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별지 제1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
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
경제건설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

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E-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
전화

직    업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    경제해양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농정상하수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

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별지 제2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

E-mail
직    업
경    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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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휴대전화

추 천 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

회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
경제건설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추 천 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    경제해양분과위원회 (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    농정상하수분과위원회 (     )
※ 희망 분과위원회에 (○)하시고, 추후 분과위 구성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 

    군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
례」 제7조에 따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
례」 제14조에 따라 참여예산시민위원
회(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별지 제4호서식]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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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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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663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군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따라 대규

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내 투자를 

더욱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규모 투자기업 용어 정의 수정

    1) 대규모투자기업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제15항)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평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으로 수정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19 -

함

    2)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기준 확대(안 제19조 제1항)

        ·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로 수정함

        · 기존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문구 추가

    3)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차액 보전)하는 문구 추가(안 제19조의5 제2항)

  나. 국내기업 이전 지원 기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 완화

      (안 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 집단화 이전 정의 수정 및 지원 기준 조항 신설

    1) 집단화 이전 정의 수정(안 제2조 제14항)

       ·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를

       “집단화 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로 수정함 

    2) 집단화 이전 지원 기준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 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라. 지원 특례 조항 신설

    1) 첨단기술기업 지원 강화 조항 신설(안 제35조 제1항)

      ·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맞물려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의 지원 강화를 통한 양질

의 일자리 및 기업유치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기여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지원 강화 조항 신설(안 제35조 제2항)

  마. 용어 통일을 위한 조례 개정(‘인’을 ‘명’으로 수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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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3. 입법예고기간: 2019. 4. 1. ~ 2019. 4. 11.(1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투자유치지원

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투자유치지원단 (우)54078

      (☎ 063-454-4044, FAX:454-4049)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유치지원단(☎ 063-454-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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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22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500인”을 “300명”으로,

“200인”을 “200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이

전하여 항상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을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생산자서비스업”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

자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

0명 이상인 기업

제18조제3항 본문 중 “이전에”를 “이전(집단화이전 포함)에”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20인”을 각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

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20인이상”을 “20명이상”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

고, 같은 조 단서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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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을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

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

다.

제1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중 “100인”을 “100명”으로 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

례)”를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

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본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지원특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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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

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

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를 거두기 위하여 군산시 내

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

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

상이고 평상시 고용인원이 제

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

은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

다.

  15. ------------------------

------------- 이상이거나, -

------------------- 300명 -

----------- 200명 ---------

--------.

  16. ∼ 28. (생  략)   16. ∼ 28.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

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②--------------------------

----------------------------

----------------------------

---- 1명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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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

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

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

----------------------------

----------------------------

--- 1명당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항상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

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

원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다

음 각 호의 ------------------

-------- 이전하는 경우 ------

----------------------------

------------------------.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2. 생산자서비스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

  <신  설>   3. 집단화이전하면서 상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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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

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

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5

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

  ③----------------- 이전(집

단화이전 포함)에 -----------

----------------------------

----------------------------

----------------------------

----------------------------

----------------------------

---------------------. -----

----------------------------

--------------------.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평상

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

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

----------------------------

----------------------- 30명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27 -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

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

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

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

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

----------------------------

----------------------------

---------- 20명 ------------

------------------  20명----

----------------------------

----------------------------

--------. ------------------

------------ 1명당 ---------

-------------.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

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

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

인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

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

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

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

----------------------------

----------------------------

-------------- 20명이상 ----

----------------------------

--------------- 20명--------

----------------------------

----------------------------

--------. ------------------

---------------- 1명당 -----

----------------.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내 기업이 

군산시 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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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

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

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

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

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

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

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

----------------------------

----------------------------

----------------------------

----------------------------

----------------------------

----------------------------

--------------------.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금액

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

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평상시 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

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

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단서 삭

제>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

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

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

촉진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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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

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

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

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

----------------------------

-------------------- 100명 -

----------------------------

----------------------------

---------------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생  략)

제19조의5(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

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전라북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

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다

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

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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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

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

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

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30명 ---------------

----------------------------

----------------------------

-----------. ---------------

----------------------------

----------.

  <신  설> 제35조(지원특례) 시장은 이 조례

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액을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투자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

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 기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파급 효과 등 관내 경제에 미

치는 정도에 따라 시장이 인

정하는 기업

제35조 ∼ 제38조 (생  략) 제36조 ∼ 제39조 (현행 제35조부

터 제38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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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664호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조직개편에 의거 어린이행복과가 아동청소년과로 변경되었고, 어린이

는 4세부터 초등학생 까지를 이르는 말로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일

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6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조항 삭제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에 관한 사항

- 어린이행복도시 → 아동친화도시(안 제1조~제5조, 제9조~제11조, 제14조)

- 어린이 → 아동 (안 제1조 ~ 제12조, 제14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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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 자문 기능을 추가 (안 제10조)

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은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삭제(안 제11조 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안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군산시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전화 : 454-4162, FAX : 063-454-41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계  

전화 063-454-41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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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

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를 “아동 친화도시

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란”을 ““아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

린이 행복도시”란 어린이”를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으로, “어린이의”를 “아동

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

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같은 항 중 “어린이”를 “아

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

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

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린이

는”을 각각 “아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한

다.

제6조의 제목 “(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을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

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들”을 “아동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

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어린이 건강증진)”을 “(아동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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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제

안ㆍ심의한다”를 “제안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같은 호

중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를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각각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ㆍ아동”을 “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어린이ㆍ아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어린이 행복도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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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

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

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

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

이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

한다

  1. "아동"이란 --------------

------------------------

  2. "어린이 행복도시"란 어린이

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으로써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

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

한다

  2.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

--------------------------

- 아동의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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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

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행복도시 조

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이 --

--------------------------- 

아동 친화도시 --------------

--------------.

  ② 시장은 어린이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 아동---------------

----------------------------

----------------------------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

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아동 친화도시 ------------

----------------------------

----------------------------

-----.

  1.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아동 친화도시------------

-------

  2.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주

요시책

  2. 아동 친화도시------------

---

  3.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협

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

--------------------

  4.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추진

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 친화도시 ------------

--------------------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행복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아동 친화도시-

--------------------------

-----------

  ②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

성에 관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② ----- 아동 친화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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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어

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아동--------

-----------------------.

제5조(어린이 행복도시의 조성 기

준)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 친화도시의 조성 기

준) ----- 아동 친화도시------

----------------------------

--------------------------.

  1.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권리

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여

야 한다.

  1. --- 아동이 ---------------

-------------------------

-.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2. 아동---------------------

------------- 아동---------

-------------------------.

  3. 어린이는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은 ------------------

--------------------------

--------------------.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

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은 ------------------

--------------------------

--------------------------

---------

  5.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

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5. 아동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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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어린이가 폭력, 위협으로부

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아동이 ------------------

--------------------------

--------------------------

----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

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

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

설) ① ---------------------

----------------------------

----------------------------

----------------------------

--------------------.

  1. 어린이 보행 편의   1. 아동 ---------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2. 아동-------------

  3.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3. 아동들-------------------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

구역 설치

  6. 아동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 아동이 ----------------

----------------------------

----------------------------

----------------------.

  1. 어린이 환경 및 범죄 예방   1.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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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구축 -----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

전한 교육환경 구축

  2. 아동 --------------------

-------------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

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

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 건강증진) -------- 

아동이 ---------------------

------------------ 아동-----

--------------------------.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 

아동 친화도시 --------------

--- 아동 친화도시 -----------

----------------------------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어린이 행

복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제10조(기능) ------ 아동 친화도

시 -------------------------

-- 제안ㆍ심의하고, 시장의 자

문에 응한다.

  1.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정책

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 아동 친화도시 ------------

------------------------

  2.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

--- 수립ㆍ시행-------------

----------

  3.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

--------------------------

-----------

  4. 어린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4. 아동 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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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

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고 당

연직 위원은 복지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

----------------------------

----------------------------

----------------.

  1.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

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 아동 친화도시 ------------

------------------------

  2. 어린이ㆍ아동과 관련된 기관

ㆍ단체의 대표자

  2. 아동---------------------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어린이 행복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 친화도시 ------------

---

  ④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제12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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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어린이ㆍ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

---- 아동-------------------

----------------------------

----------------------------

------------. --------------

----------------------------

----------------------------

---------.

제14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 아동 친화도시 ----

----------------------------

----------.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린이 행복도시 업무담

당 과장이 된다.

제16조(간사) ① --------------

--------------------------- 

아동 친화도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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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9 - 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

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8.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2019. 1. 14, 1. 17, 2. 13, 3. 11.

② 허가를 받은자 : 붙임문서 참조

③ 허가목적 : 붙임문서 참조

④ 허가장소 : 붙임문서 참조

⑤ 면    적 : 붙임문서 참조

⑥ 허가기간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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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내역

연

번

피허가자 

주소
성명 점.사용

위치
인접

지번

 면적(㎡) 목적 기간
비

고　
1   야미도4길 김상래 옥도면 야미도 139  314 어구야적장 2019.1.1.~2019.12.31. 　
2 장자도1길 김종승 옥도면 대장도 18 600 부잔교 설치 2019.1.1.~2019.12.31. 　
3 미룡로 63 문정곤 옥도면 선유도 산

56-13
180 수상레저계류장 2019.1.1.~2019.12.31. 　

4 개야도길 박덕구 옥도면 개야도 436 1,112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5 개야도6길 박택봉 옥도면 개야도 413-2 2,700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6 수송동로 20 박효성 옥도면 야미도 123 90 진출입로 2019.1.1.~2019.12.31. 　
7 서초구 잠원 백준흠 옥도면 선유도 산78 7,850 침몰선 탐사 2019.1.1.~2019.12.31. 　
8 공항로 262

삼성종합
물류 외 1 옥도면 장자도 산1 1,005 수상레저계류장 2019.1.1.~2019.12.31. 　

9 공항로 262
삼성종합

물류 옥도면 선유도 산

56-25
1,310 구조선계류장 2019.1.1.~2019.12.31. 　

10 개야도4길 송철윤 옥도면 개야도 436  565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1 개야도5길 신영애 옥도면 개야도 413-2 273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2 비응로 92

월명
유람선 옥도면 선유도 산39 897 부잔교 함선 2019.1.1.~2019.12.31. 　

13 개야도길 유용례 옥도면 개야도 413-2 312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4 개야도길 유종관 옥도면 개야도 413-2 1,558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5 개야도길 유철근 옥도면 개야도 413-2 1,603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6 무녀도3길 육영인 옥도면 선유도 산

56-13
182 수상레저계류장 2019.1.1.~2019.12.31. 　

17 장자도2길 윤형갑 옥도면 장자도 산2 112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8 개야도7길 이광재 옥도면 개야도 436 976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19  무녀도동길 이정부 옥도면 무녀도 99-4 473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20 개야도6길 이형민 옥도면 개야도 413-1 267 어구야적장 2019.1.1.~2019.12.31. 　
21 장자도1길

장자도
어촌계 옥도면 장자도 157-1 1,100 어선접안시설 2019.1.1.~2019.12.31. 　

22 장자도1길
장자도
어촌계 옥도면 장자도 11 326 수상레저접안도교 2019.1.1.~2019.12.31. 　

23 무녀2길 최남동 옥도면 무녀도 7-1 302 어구작업장 2019.1.1.~2019.12.31. 　
24 개야도길 최점념 옥도면 개야도 413-2 642 어구정리및작업장 2019.1.1.~2019.12.31. 　
25 개야도길 최점념 옥도면 개야도 436 1,053 멸치건조및선별장 2019.1.1.~2019.12.31. 　
26 비안도길 3

해광영어
조합법인 옥도면 비안도 492 23 육상양식장 해수

인입관로 2019.1.1.~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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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9 - 29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5-111호(2015.8.21.) 및 제2016-66호(2016.5.27.), 
제2017-76호(2017.6.16.), 제2018-15호(2018.2.2.), 제2018-43호
(2018.3.30.), 제2018-126호(2018. 10.26.)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
지, 광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2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

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69,548㎡
   가.  도 로(12개 노선) : 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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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결정 대로 1 4 35~41 주간선도로 6,314(164) 조촌동대1-1

광2-2유원지구역계
일반도로 - 건고228(‘86.5.23) -

시행 대로 1 4 35~41 주간선도로 6,314(164) 조촌동대1-1
광2-2유원지구역계

일반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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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249) 경암동3호광장 여방리10호광장 일반도로 6광장 건고228(‘86.5.23) -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249) 경암동3호광장 여방리10호광장 일반도로 6광장 - -

기정
결정 대로 3 6 25~31

보조간선도로
2,915(894) 경장동대1-3 구암동대2-4 일반도로 6토지구획 건고525(‘67.7.25) -

시행 대로 3 6 25~31
보조간선도로

2,915(894) 경장동대1-3 구암동대2-4 일반도로 6토지구획 - -

기정
결정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4(714) 대로3-6 대로2-4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2014.12.26) -

시행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4(714) 대로3-6 대로2-4 일반도로 - - -

기정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483) 중로2-65 조촌동664번지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2014.12.26) -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483) 중로2-65 조촌동664번지 일반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2014.12.26) -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311)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2014.12.26) -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311) 중로2-65 대로1-4 일반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도로 - 군산고2014-141(2014.12.26) -
시행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도로 - - -

기정
결정 중

로 2 148 18.5 집산
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

3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

로 2 148 18.5 집산
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

3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

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

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

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2-14

2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

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2-14

2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소

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

7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소

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

7
일반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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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 지(6개소) : 16,254㎡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변) 3,867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변) 3,867 -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변) 1,47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변) 1,473 -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4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4 -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변) 771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변) 771 - -
결정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변) 4,529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변) 4,529 - -

 
  다.  광 장(1개소) : 2,246㎡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광장 광장32 조촌동474-3 2,246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광장 광장32 조촌동474-3 2,246 -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변수형, ㈜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권육상, ㈜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권육상
 5. 사업기간(변경) : 학교용지 변경 관련 교육부 심의(예정)로 인한 변경
   - (당초) 1차분 : 2015. 08. 21. ∼ 2018. 03. 31.
            2차분 : 2015. 08. 21. ∼ 2018. 11. 16.
            3차분 : 2015. 08. 21. ∼ 2019. 03. 31.
   - (변경) 1차분 : 2015. 08. 21. ∼ 2018. 03. 31.
            2차분 : 2015. 08. 21. ∼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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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분 : 2015. 08. 21. ∼ 2020. 0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별도 첨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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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1-4 

2) 대로 2-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20 대 866 9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50-14 대 475 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65-1 대 34 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465-5 구 240 37 군산시

기정 5 조촌동 465-18 구 21 2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기정 6 조촌동 471-14 구 1,807 5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7 조촌동 711-9 도 113 14 국토교통부

기정 8 조촌동 711-20 도 20 20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기정 9 조촌동 716-2 구 111 14 국토교통부

기정 10 조촌동 716-4 구 55 19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기정 합   계 3,742 79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209 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321-8 대 143 33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기정 3 조촌동 2-6 장 36,837 1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7,18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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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로 3-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4 장 19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65 장 12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1-31 장 379 379 코라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41-29 장 124 124 코라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447-3 구 126 9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6 조촌동 465-1 대 34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79-2 구 907 9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8 조촌동 479-14 구 15 1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9 조촌동 479-15 구 4 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0 조촌동 479-16 구 18 1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1 조촌동 479-17 구 18 1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2 조촌동 479-18 구 15 1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3 조촌동 479-19 구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4 조촌동 479-20 구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5 조촌동 479-21 구 35 3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6 조촌동 479-22 구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7 조촌동 479-23 구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8 조촌동 564-1 구 62 2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9 조촌동 568-4 구 51 5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0 조촌동 2-6 장 36,837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1 조촌동 2-74 장 33 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2 조촌동 2-75 장 20 2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3 조촌동 439-4 도 1,049 69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4 조촌동 447-10 구 85 85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25 조촌동 447-9 구 16 6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26 조촌동 450-29 구 199 199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27 조촌동 450-25 구 70 10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28 조촌동 465-5 구 240 57 군산시
기정 29 조촌동 465-18 구 21 19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0 조촌동 472-4 잡 24 12 군산시
기정 31 조촌동 472-10 잡 35 35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2 조촌동 473-2 도 225 63 군산시
기정 33 조촌동 473-6 도 357 357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4 조촌동 473-5 도 188 5 군산시
기정 35 조촌동 474-3 구 75 75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6 조촌동 474-6 구 64 5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7 조촌동 479-3 구 273 9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8 조촌동 711-19 도 73 9 국토교통부
기정 39 조촌동 711-21 도 22 22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40 조촌동 716-4 구 55 36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41 조촌동 716-5 구 82 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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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로 3-47 

5) 대로 3-48

6) 중로 2-14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합   계 41,888 3,591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209 7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321-8 대 143 110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3 조촌동 2-34 장 817 8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2-77 장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2-6 장 36,837 17,4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6 조촌동 2-74 장 233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79-3 구 273 13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8 조촌동 479-14 구 15 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8,529 18,56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경암동 610-22 도 1 1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2 조촌동 664-9 잡 1,561 1,561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기정 3 조촌동 713-4 도 6 6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4 조촌동 732-4 구 33 33 페이퍼코리아(주

)
기정 5 조촌동 2-26 장 27,607 4,72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6 조촌동 2-6 장 36,837 4,84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71-10 구 487 4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8 조촌동 651-4 대 417 4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9 조촌동 651-13 구 89 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0 조촌동 659 대 2,655 1,1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1 조촌동 661-2 구 200 200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기정 합   계 70,032 13,49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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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로 2-14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3,2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6 장 570 17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3 조촌동 2-10 장 17 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450-13 대 1,303 1,30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450-32 대 309 309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6 조촌동 450-2 대 1,722 6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50-31 대 144 144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8 조촌동 471-13 구 445 4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9 조촌동 450-20 대 866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42,213 6,277

8) 중로 2-14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6 장 36,837 1,4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6,837 1,44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1,5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3 장 5,343 99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90,904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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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로 2-14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1,8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6 장 570 40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3 조촌동 439-4 구 1,049 7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8,456 2,335

10) 중로 3-7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60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85,561 602

11) 중로 3-7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3 장 5,343 82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7,284 838

12) 소로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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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6 장 36,837 2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136,94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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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2) 완충녹지11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20 대 866 77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50-14 대 475 14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71-15 구 542 5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4 조촌동 711-17 구 14 14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합   계 1,897 1,47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1-14 대 47 47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2 구암동 512-30 도 13 1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3 구암동 513-1 장 623 62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구암동 513-5 대 865 86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구암동 516-1 대 266 2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6 구암동 607-2 구 54 54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7 구암동 608-2 도 32 32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8 조촌동 2-12 장 784 78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9 조촌동 649-2 대 358 35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0 조촌동 651-11 구 103 10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11 조촌동 659 대 2,655 11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2 조촌동 660-10 대 441 3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3 조촌동 660-8 철 67 6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4 조촌동 661-5 철 79 7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5 조촌동 712-1 도 26 26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6 조촌동 732-6 구 104 104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합   계 6,517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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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충녹지11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27 대 1,006 1,006 군산시

기정 2 조촌동 450-16 대 888 45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71-12 구 111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4 조촌동 659 대 2,655 1,4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659-1 대 354 2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4,660 3,224

4) 완충녹지11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5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50-26 대 344 344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450-16 대 1,077 43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4 조촌동 450-2 대 1,722 1,09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9,980 2,390

5) 완충녹지11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57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9 장 201 20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7,038 771

6) 연결녹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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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6 장 36,837 4,52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36,837 4,529

(2) 광장 
1) 광장3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49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39-4 구 1,049 3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3 조촌동 447-2 전 23 2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4 조촌동 447-3 구 126 3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5 조촌동 447-9 구 16 1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6 조촌동 450-14 대 475 3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7 조촌동 450-19 대 308 3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8 조촌동 450-22 대 133 1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9 조촌동 450-25 구 70 6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0 조촌동 450-5 구 76 76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1 조촌동 450-6 대 159 15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12 조촌동 472-9 잡 30 3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3 조촌동 472-7 구 23 2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4 조촌동 472-8 잡 40 4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5 조촌동 473-5 도 188 18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6 조촌동 474-5 대 175 17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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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7 조촌동 474-6 구 64 59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8 조촌동 711-18 도 58 58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19 조촌동 716-3 구 40 4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합   계 39,89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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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19 – 30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
시합니다.

2019. 3. 20.

군 산 시 장

 1. 고시 내용
시 설 명 주   소 지정 구간 비 고

선유도초등학교 군산시 선유북길 89-1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310m 신규

무녀도초등학교 군산시 무녀도2길 33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200m 신규

아이사랑어린이집 군산시 대명길 10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170m 신규

튼튼유치원 군산시 축동3길 23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130m 신규

하하어린이집 군산시 신설로 46-6 학교 앞 인접도로 
L=140m 확대

군산초등학교 군산시 지곡동 151-6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620m 이전

월명초등학교 군산시 수송동 885-2 어린이집 앞 인접도로 
L=470m 이전

 2.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063-45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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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치도 및 구간 : 붙임참조
【 붙임 1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
▣ 시설명 : 선유도초등학교 /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89-1 인접도로 310m

선유도 
초등학교

시종점표지판설치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310m

▣ 시설명 : 무녀도초등학교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2길 33 인접도로 200m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200m

무녀도 
초등학교

시종점표지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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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아이사랑어린이집 / 군산시 대명길 10 인접도로 170m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170m

시종점표지판설치

아아사랑
어린이집

현대메트로타워 
1차

▣ 시설명 : 튼튼유치원 / 군산시 축동3길 23 인접도로 130m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130m

시종점표지판설치

튼튼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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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하하어린이집 / 군산시 신설로 46-6 인접도로 140m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140m

기 어린이보호구역

나운초등학교

하하어린이집

시종점표지판설치

▣ 시설명 : 군산초등학교 / 군산시 지곡동 151-6 인접도로 620m

시종점표지판설치
군산초등학교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620m

군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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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월명초등학교 / 군산시 수송동 885-2 인접도로 470m

시종점표지판설치 월명초등학교

금회어린이보호구역지정
L=470m

한라비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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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9-31호

금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금동 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    칭 : 금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가. 위    치 : 군산시 금동 9-2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지장가옥 보상 및 철거 2동
      - U형개거 L=69m, 배수관(D450)L=40m
      - 마운딩 및 조경식재 1식
    다.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4.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0년  1월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65 -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사면과 인접하여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

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배수로정비 및 사면에 인접한 위치에 마운딩을 설치
하여 급경사지 주변 거주자들이 낙석 및 토사유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인
명 및 재산피해 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계획 ’21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가옥철거
· 부대시설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용지보상
· 가옥철거
· 부대시설

· 사업 마무리

총 사업비 1,000 400 600

․ 국  비 500 200 300

․ 지방비 500 200 30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별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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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19 – 33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9. 3. 28.

군 산 시 장

 1. 고시 내용
시 설 명 주   소 지정 구간 비 고

흥남동노인회관 군산시 월명로 354-21 노인회관 앞 인접도로 
L=200m 신규

구)화물역사거리 군산시 중앙로 71 시장 인근 인접도로 
L=500m 신규

수송근린공원 군산시 축동로 72 공원 앞 인접도로 
L=400m 신규

명산시장 군산시 오룡로 57-2 시장 앞 인접도로 
L=400m 신규

 2.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063-454-3813)

 3. 위치도 및 구간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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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위치

▣ 시설명 : 흥남경로당 / 군산시 월명로 354-21 인접도로 200m

흥남경로당

금회노인보호구역지정
L=200m

시종점표지판설치

▣ 시설명 : 구)화물역사거리 / 군산시 중앙로 71 인접도로 500m

구역전종합시장

금회노인보호구역지정
L=500m

시종점표지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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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수송근린공원 / 군산시 축동로 72 인접도로 400m

참사랑요양병원

군산시청

시종점표지판설치

금회노인보호구역지정
L=400m

▣ 시설명 : 명산시장 / 군산시 오룡로 57-2 인접도로 400m

명산시장

금회노인보호구역지정
L=400m

시종점표지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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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 - 555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90조 규
정에 따라 인가 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22일

 1. 열람기간 : 2019. 03. 22. ∼ 2019. 04. 05.(15일간)
 2. 열람장소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33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명 칭 :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근린공원) 조성공사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시설 결정 금회 실시계획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면적(㎡) 사업개요

공원 27,530 군산시 고시제2014-1412014.12.26. 27,530 여가 및 휴식공간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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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
   나. 성 명 : 페이퍼코리아(주)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20. 04. 30.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조촌동 2-33 장 85,561 26,601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조촌동 41 장 929 929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합계 86,490 27,530

 9.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10.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 도시계획과  (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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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56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포기각서 

제출로 변경등록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3

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

고합니다.

2019. 3. 18.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3. 18. ~ 2019. 4. 17.

  2. 공고근거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기구 명칭 기구 종류 내용 비고

12-01-2016-0003

(75-PW-1118)

SERDOO 

RXT-X2601
수상오토바이 등록 직권말소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 따라 동력수상

     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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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620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

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5.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25.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25.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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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회현면장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자동인증기
교체 회현면

군산시회현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

기

군산시회현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자동인증기 

교체 회현면

군산시나운1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자동인증기 

교체 나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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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9 - 62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8-79(2018.06.29.)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
행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 관련하여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
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2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금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
   나. 명 칭 : 보급창고 건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전체 부지면적 : 15,908㎡
   나. 건축규모 : 보급창고 1동/3층(건축면적 388.8㎡, 연면적 93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해양경찰서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14-1번지(군산창길 21)
 5. 사업기간 : 2018. 06. 29. ∼ 2019. 02. 28.
 6.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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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19 – 647 호

2019년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경제를 선도할‘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군산시장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1. 사업목적

 ㅇ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군산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2. 선정규모

 ㅇ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단,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19. 4. 26)기준 ① ~ ⑥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➀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0차 개정안 기준)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문자 E, J, M, N)

➁ 소 재 지 군산시 내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

③ 업    력 창업한 지 3년 이상

④ 매 출 액 2018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400억원 미만

⑤ 고    용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⑥ 기업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⑦ 우대가점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부여)
* 각 2점, 최대 10점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 벤처기업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4) 여성기업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556호                       시     보                      2019. 4. 1.(월)

- 76 -

 ㅇ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기업 대표가 사업참여 제한 중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심사평가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부적정”인 경우

4. 신청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2단계 심층평가
유망

강소기업

지정

Ⅰ단계 Ⅱ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 발표 및 종합 평가

군산시
융합원

융합원 현장실태조사 성장위원회
군산시
융합원

※ Ⅰ단계 평가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발 예정

※ Ⅱ단계(발표 평가)에서는 신청기업이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5. 평가항목

 ㅇ (서류 및 현장평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 서류 일치 확인 / 사업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환경, 

경영상태 등

 ㅇ (발표평가) 시장 확대 전략, 기술확보전략, CEO 리더십 등을 정량적 ․정
성적으로 평가 후 기업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적정성과 성장전략 간 정합성, 지

역사회 파급효과, 군산형 강소기업 지향성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전가능성 등

을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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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내용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 3년간 지원 

 ㅇ 신규 선정기업은 성장 전략 위한 통합 컨설팅 우선 실시

 ㅇ 연간 최대 3천만원 내외 지원(단, 기업부담 20%)

구    분 내    용

직
 접
 지
 원
 사
 업

성장로드맵 

구축 및

맞춤형 지원

(1,2,3차년도)

▪ 성장전략 수립

  -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강소기업 성장전략 수립

▪ 성장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술혁신활동 지원(시제품 제작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시

험분석 및 테스팅 / 기술권리화 및 인증 획등 등)

  - 판로 지원(제품 디자인 개발 / 마케팅 Material / 국내외 전

시회 /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 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등)

  -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기업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 / 수출

전략 수립 컨설팅 /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

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애로기술 해결)

전담PM운영
▪ 1사 1PM(Project Manager)제 시행으로 책임 육성

 * PM : 산·학·연 전문가

간
접
지
원

내부역량강화
(기업 자유)

▪ CEO 조찬포럼 / PM 및 기업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우수기업 성장사례 벤치마킹

7.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9. 4. 1.(월) ~ 4. 26(금) 18:00까지

 ㅇ 신 청 서 : 군산시·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서류 제출

   ※ 주소 :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기업연구관 2층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ㅇ 신청서류 : 해당서류 각 1부(단, 신청서는 원본 파일 이메일 제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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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출 서 류 비 고

1 2019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첨부 1) 필 수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필 수

3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필 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 수

5 2016년～2018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필 수

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첨부 2) 필 수

7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첨부 4) 필 수

8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첨부 3) 해당시

9 신청기업의 공장등록증(사본) 해당시

10
우대가점(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Inno-Biz, Main-Biz, 벤처
기업, 여성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11 지식재산권(특허) 및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 해당시

12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 해당시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원본 파일 이메일 제출 주소

- yes98@hanmail.net

8. 유의사항

 ㅇ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년도를 포함하여 3개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후 경영실적 부진 및 기타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철회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추진 현황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구 분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전담기관) 기업지원팀

063-472-2802

063-47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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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신청서 양식

2019년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지정 신청서

◌◌◌◌◌
<기업명 기재>

< 작성 시 유의사항 >

 - 본문은 개조식, 글자크기는 12폰트, 글씨체는 휴먼명조로 작성

  - 신청서(첨부, 증빙서류 제외)는 10 page 내외로 작성

  - 성장계획서(첨부, 증빙서류 제외)는 10 page 내외로 작성 

  -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삭제

  - 신청서(단면인쇄) 및 첨부서류는 1부씩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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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요건 체크리스트 >
   * 각 항목별 해당여부 √ 표시

▪ 현재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 ○ 예 ○ 아니오

▪ 창업한 지 3년이 경과 ○ 예 ○ 아니오

▪ 2018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미만 ○ 예 ○ 아니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예 ○ 아니오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예 ○ 아니오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아니오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 ○ 예 ○ 아니오

▪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예 ○ 아니오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예 ○ 아니오

우
대
사
항

▪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을 받은 기업 ○ 예 ○ 아니오

▪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을 받은 기업 ○ 예 ○ 아니오

▪ 현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예 ○ 아니오

▪ 현재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예 ○ 아니오

▪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기업 ○ 예 ○ 아니오

< 첨부서류 >

NO 제 출 서 류 비 고

1 2019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첨부 1) 필 수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필 수

3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필 수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 수

5 2016년～2018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필 수

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첨부 2) 필 수

7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첨부 4) 필 수

8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첨부 3) 해당시

9 신청기업의 공장등록증(사본) 해당시

10
우대가점(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Inno-Biz, Main-Biz, 벤처
기업, 여성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11 지식재산권(특허) 및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 해당시

12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 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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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호] 신청서

2019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설 립 일 자
상 장 여 부  □비상장 □코스닥 □코스피
기 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본     사  ☎            (팩스        )

공      장  ☎            (팩스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C30392) 산업기술분류 6자리 코드 기재

기업현황
매출액(‘18) 수출액(‘18)

(직접+기타)
영업이익(‘18) R&D투자액(‘1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력기준
상시종업원수(‘18) (명) 연구개발인력수(‘18) (명)

연구인력비중(‘18)         %

주 력 제 품
현 황  □최종제품  □부품   □소재   □설비․장비  □서비스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회사 전화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회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우 대 사 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일 기재)

① 유 (    년, 소재지 :                               )
② 무 (□ 연구전담부서  □ 연구개발인력 有  □ 없음)

Inno-Biz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① 선정(    년)
② 비해당

Main-Biz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① 선정(    년)
② 비해당

벤처기업 확인
① 확인(    년)
② 비해당

여성기업
① 확인(    년)
② 비해당

   상기 신청 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

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정보 조회를 동의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동 기업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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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ㅇ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ㅇ본사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

ㅇ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개정)상의 분류코드 6자리 [별표1 참고]

- 주업종의 기준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예시 : C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ㅇ산업기술분류 : 소분류 6자리 코드번호 기재 [별표2 참고]

- 산업기술분류표에 의한 분류번호 기재

ㅇ수출액

- ‘18년 직수출액(한국무역협회 전산확인 금액) + 기타수출액(첨부3에 따른 확인금액) 기재

ㅇ직수출액 : 직수출액(한국무역협회 전산확인 금액) 기재

ㅇ연구인력비중 : ’18년 연구인력 수 / 총종업원 수

ㅇ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
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일정 사업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 확인방법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원천징수이행 상황신

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

ㅇ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 총괄책임자는 기업대표나 대표급 임원으로 시장, 기술, 투자, 경영 등 성장전략을

총괄 지휘할 수 있어야 함

- 실무책임자는 기술, 투자, 시장, 경영 등 성장전략 총괄부서 소속 부서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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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황

기업 개황

1) 기업규모

□ 기업규모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A)

총자산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수출액(직+간접)(B)

매출 대비 수출비율(%)
(C = B/A)

 □ 주요 거래처 ('18년 매출 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

매출 비중 % % % % 100%

  - 예) 삼성(30%), 소니(20%), 애플 (10%), 기타(40%)

2) 연구개발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16~’18)

2019년

(추정)

매출액(A)

연구개발투자액(B)

연구개발투자비율

(C=B/A)

□ 특허보유건수(등록기준) : (   )건

□ 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전담부서(      ), 연구부서 無 (    )
□ 연구인력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시 근로자수(A)

연구개발인력(B)

상시 종업원수(A+B)

연구개발인력비중(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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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황

3) 수출역량

□ 매출구성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액(A)
내    수

수출
직수출(B)
기  타(C)

직수출 비중(B/A)
총 수출비중((B+C)/A)

   ※ 최근 3년간(‘16∼’18) 직수출 증가율 : (   )%

□ 수출현황

  - 수출국 : 총 (    )개국 수출  * 직‧간접수출 기준

국가 명 ○○○ ○○○ ○○○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예) 미국 (40%), 중국 (30%), 일본(10%), 기타(20%), 총 8개국 수출  

  - 주요 수출 거래처 * 직‧간접수출 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예) 삼성 (40%), 소니 (30%), 애플(25%), 기타(5%) 

  - 거래처 유형 * 직‧간접수출 기준

구분
자사의 

해외법인

자사가 아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외국기업 기타 합

수출 비중 % % % % 100%

  - 직수출 중 자체브랜드, OEM, ODM 수출비중 : 

 

구분
자체브랜드

(브랜드명기재)
OEM ODM 기타 합

수출 비중
%

(ㅇㅇㅇ)
% % % 100%

□ 마케팅 전담부서 현황(√)

  - 국내 영업전담부서(  ),  해외 영업전담부서(  ), 전담부서 無(  )

□ 마케팅 인력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시종업원수(A)
마케팅인력

해외마케팅인력(B)
해외마케팅인력비중(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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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 : (            ) 

□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액(A)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B/A)

□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동부채(A)
유동자산(B)
유동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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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기술서

1) 
기  업
개  요

 가. 대표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사진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분야

~

~

~

주요경력

기    간 기업체명 주력제품 담당업무(직위)

~

~

~

 나. 기업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00. 00. 00. 기업 설립

법인 전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자본증자

사업장 또는 공장 이전

국내외 표준 인증 취득

기업부설연구소,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등 선정․확인

정부․공공기관 표창(수출의 탑 수상, 우수 중소기업, 산업훈장 등)

정부 인증(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녹색기업 등)

기타 기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사항 기재

 다. 사업장 현황

대    지 1)       ㎡ (     평) 2)       ㎡ (     평)

건    물        ㎡ (     평)        ㎡ (     평)

소유자(관계)             (        )             (        )

임차보증금(월세)            (     백만원)             (     백만원) 

입지조건 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기타 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기타

생산방식 자사제조  %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 시장생산  %

복리후생
 1.기숙사(   ) 2.학자금지원(   ) 3.퇴직금(   )
 4.연차/월차(   ) 5.육아휴직(   ) 6.교육지원(   ) 

근무형태 1교대 가동상황 월평균   일  /  1일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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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력제품
현    황

 가. 주력제품 : 

  - 제품 유형 : □최종제품  □부품   □소재   □설비․장비  □서비스

  -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작성요령
○ 해당 제품 및 시장의 특성, 타 분야에의 활용과 융합,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지속적인 성장 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게 기술

 나. 주요 거래처 ('18년 매출 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계

매출 비중 % % % % 100%

  - 예) 삼성(30%), 소니(20%), 애플 (10%), 기타(40%)

3)
핵심기술
현    황

 가. 핵심기술 보유현황

핵심기술명 국내외경쟁력 기술개요

◉

  ※ 국내외 경쟁력 : ◉ 탁월, ○ 우수, ● 보통

  -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작성요령
○ 자사 보유 핵심기술들의 글로벌 수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의
비중, 기술 수명주기를 고려한 향후 전망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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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역량
현    황

 가. 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매 출 액(A)

연구개발투자액(B)

연구개발투자비율(B/A)

 나. 연구인력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시 근로자수(A) 명 명 명

연구개발인력(B) 명 명 명

상시 종업원수(A+B) 명 명 명

연구개발인력 비중{B/(A+B)} % % %

 다. 지식재산권(IP) 보유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특허 보유건수(등록기준)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보유건수(등록기준) 건 건 건 건

상표권/디자인, 프로그램 등록 건 건 건 건

 ※ 지식재산권(IP) 기재시 증빙서류 첨부 必

 라. 표준인증 획득 현황

인 증 명 국가 획득연월 발급기관

2014. 6.

 ※ 표준인증 획득 기재시 증빙서류 첨부 必

5) 
재무현황

 가.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액 자산총계

영업이익 자기자본

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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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기업개요

ㅇ 대표자 정보 : 대표자에 대한 주요정보 기재

ㅇ 기업연혁 : 주요 변동사항 기재 (10개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 및 사본 첨부

- 정부인증(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녹색기업등)이있는경우기재및사본첨부

ㅇ 사업장 현황
- 사업장별로 대지, 건축면적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면적 기준 기재

- 임차인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를 추가로 기재, 사업장이 소재한 입지조건 기재(공업/상업/주거/기타)

- 생산방식 : 자사 직접제조와 외주가공 비중, 주문생산과 시장생산 비중 각각 기재

- 근무형태 기재(예시 : 1교대, 2교대, 3교대 등)

2) 주력제품 현황

ㅇ 시장점유율
- 시장조사 전문기관 보고서, 업종별 협회자료, 증권사 자료,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등
순위 및 점유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주력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ㅇ 주요거래처 : ’18년 기준 매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명과 매출 비중 기재
*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상위 3개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3) 핵심기술 현황
-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현황과 제품 적용 현황을 연계하여 작성

4) 연구역량 현황
- 연구개발 투자액 및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첨부 2]에 의하여 기재

- 상시 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
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확인방법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

- 지식재산권(IP) 보유현황은 최근 3년간 회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증빙서류 사본 첨부
* 해외 지식재산의 경우, 동일한 산업재산을 여러 국가에 구분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실적으로 기입

- 표준인증 획득 현황 : 주력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을 기재하며,
증빙서류 사본 첨부(예시 : KS, ISO, JIS, NET, NEP 등)

5) 재무현황
- 최근 3년간(2016～2018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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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계획서<향후 3년간>

 1) 비전 및 연차별 성장목표

 가. 기업비전 및 핵심가치

 ○ 
    -
    -

    -

작성요령
○ 성장단계 기업 개념과 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기업 비전 제시
(비전 달성 시기는 사업종료 시기인 3년 후로 설정)

 나. 연차별 성장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연차별 성장목표

주요 사업내용
정량적 정성적

2019년
(1차년도)

매 출 액 백만원

◦ A기술(제품) 특허 확보

◦ 경영전략수립

◦ B제품 - 시제품 개발

◦ C분야 정부 R&D과제 

준비

◦ 특허선행조사, 특허출원

◦ 사업분야별 전략수립, 전문기관 

컨설팅

◦ 시제품제작 자료조사, 제품설계 등

◦ 과제정보수집, 전문가 컨설팅

수 출 액 백만원

시장점유율 %

상시종업원 수 명

2020년
(2차년도)

매 출 액 백만원

◦ B제품 디자인 개발

◦ 시장조사

◦ C분야 정부 R&D과제 

수주

◦ 시제품 디자인 용역

◦ 시장조사 자료수집, 전문기관 

컨설팅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수 출 액 백만원

시장점유율 %

상시종업원 수 명

2021년
(3차년도)

매 출 액 백만원

◦ B제품 마케팅

◦ A기술 연계특허 확보

◦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 특허선행조사, 특허출원

수 출 액 백만원

시장점유율 %

상시종업원 수 명

작성요령

○ 기업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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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표달성의 파급효과

 가. 기술/산업 발전효과

○ 
    - 
    -
    - 

 나. 일자리 창출효과

○ 
    - 
    -
    - 

 다. 지역경제 발전효과

○ 
    - 
    - 
    -

 라. 동반성장/사회환원 효과

○ 
    - 
    -
    - 

작성요령
○ 기술/산업 발전효과
- 기업의 신시장 창출/진입, 핵심기술 확보가 신성장동력 창출, 수출확대, 국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일자리 창출효과
- 비전 달성 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규모, 질적수준을 객관적 근거에
의해 제시하고 업계 평균과 비교 제시하여 자사의 고용창출 기여도 서술

○ 지역경제 발전효과
-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한 자기노력 서술

○ 동반성장/사회환원 효과
- 기업의 성장과 기술확보 등으로 중소협력업체, 수요 대기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동반성장을 위한 자기노력 서술

-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자기노력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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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확대 전략

 가. 주력제품의 경쟁력 수준

구    분 세부내용

주력제품
◦ (A제품)
◦ (B제품)
◦ (C제품)

용도 및 특성
◦ 
◦ 
 * 현재 주력제품 용도 및 특성, 주요기능 등을 기재

핵심기술
◦ 
◦ 
 * 현재 주력제품 관련 핵심기술 기재

주요 경쟁업체 현황

◦ 
◦ 
 * 시장동향, 국내외 주요 경쟁업체의 기업명, 시장점유율, 시장 내 순위, 
시장영향력 등 기술 

경쟁우위요소
◦ 
◦ 
 *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성, 인지도, 기술수준 등 우위요소 기술

 나. 매출확대 목표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목표치 2019년 2020년 2021년

총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력

제품

○○제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제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제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연도별 총매출액 전망 근거

○ 2019년
  - 
  - 
○ 2020년
  -
  - 
○ 2021년
  - 
  - 

작성요령

○ 연도별 총매출액 전망 근거에는 총매출액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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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확보 전략

 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및 성과

번호 개발기술명 적용제품 성  과 개발완료시기
(00년, 0월)

개발비
(백만원)

기술
개발

자금
조달

공정개선
독자개
발

자체

신제품 개발
공동연
구

정부출
연

성능개선
외부획
득

민간출
연

작성요령

○ 최근 3년 이내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 기재

 나. 기술확보 방향

○ 주력 제품별 핵심기술 정의 및 확보계획

    - 

    - 

○ 핵심기술과 연계한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

    - 

    - 

○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 

    - 

작성요령
○ 주력제품별 핵심기술 정의 및 확보 계획
- 미래 기술확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방향을 제시

○ 핵심기술과 연계한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
-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독자적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 아
웃소싱, 공동개발 등의 추진방법을 제시

○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 기술개발을 통해 획득할 IP의 경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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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EO리더십 및 경영혁신 전략

 가. CEO 리더십

  ○ CEO 경영철학과 신념

    -

    - 

작성요령
○ CEO 리더십
- 신청이유 및 추진목표(반드시 포함)
- CEO가 평소 내세우는 경영철학과 신념 내용 기술
- 대내외 행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언론, 잡지, 사보등에
기고한 글 중 경영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을 요약, 발췌 가능

- 기업이 내세우는 핵심가치와 설정 과정

 나. 경영혁신 전략

○ 기업 성장을 위한 운영 방향

    - 

    - 

작성요령
○ 경영혁신 전략
- 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운영 방향
-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수행하는 방안(구조, 기능, 문화등)
-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향후 추진할 조직운영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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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제 수행 현황

 가. 과제수행 인원현황

  ○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참여인력(당해년도만 기재)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담당

분야
생년월일

학교 졸업년도 전공 학위

작성요령
○ 과제수행현황
- 해당분야 경력에는 추가로 작성
- 주요업적은 정부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 과제 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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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비 구성현황

 가. 총 사업비 구성현황

  ○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금 민간부담금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20% 이상으로 편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금액(현금) 구성비(%)

1. 직접비

  1.1 연구활동비

  1.2 연구과제추진비

 합      계 100%

  ※  판로지원, 기술혁신활동, 컨설팅사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만 계상

  ※  컨설팅사 지급 비용은 연구활동비에 산입

  ○ 비목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목별 상세 기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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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업비 구성현황

 나. 당해연도 사업비 구성현황

  ○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금 민간부담금 합  계

사업비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20% 이상으로 편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금액(현금) 구성비(%)

1. 직접비

  1.1 연구활동비

  1.2 연구과제추진비

 합      계 100%

  ※  판로지원, 기술혁신활동, 컨설팅사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만 계상

  ※  컨설팅사 지급 비용은 연구활동비에 산입

  ○ 비목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목별 상세 기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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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①업  체  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⑤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

②포괄손익계

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

는 (경상)연구
개발비)

③제조원가명

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
비)

④기타원가명

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
비)

⑤연구개발비

합계(=①+②+

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16

2017

2018

※ 붙임 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

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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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개념

ㅇ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

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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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법인번호

③무역업고유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용        도 관공서 제출용

⑥
수

출

실

적

구     분

2018. 1. 1～ 2018. 12. 31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달러금액 원화금액

Local L/C수출

%구 매 확 인 서

합          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19. . .

은행                 지점장(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귀하

1)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
은행에 입금된 금액

2)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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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

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군산시]의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

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
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

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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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

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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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

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군산시]의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

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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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야면 공고 제2019 - 9호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대야면 직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대야면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기간

복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2019. 4. 1. ~ 2020. 3. 19.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3. 응시자격 

m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m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자

m 남자인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m 행정기관 1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

m 사회복지 전공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m 전산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m 운전면허 소지자 (2종보통 이상)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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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m 접수기간 : 2019. 3. 18.(월) ~ 3. 22.(금)

m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m 접 수 처 : 대야면사무소

m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m 응시원서 1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양식)

※사진은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4cm)

m 이력서 1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 사진 부착)

m 자기소개서 1부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 사진 부착)

m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m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m 면허증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m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m 기타 운전면허, PC 등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방법 및 일정

m 채용방법 : 공개채용(서류, 면접점수 합계 중 최고 점수 자)

m 서류심사 : 자체확인

m 면접일시 및 장소 : 2019. 3. 27.(수) 14:00, 대야면사무소

※ 서류심사 합격자 1인 시 면접심사 생략

m 합격자 발표 : 2019. 3. 28.(목) 합격자 개별 문자통보

※ 합격자 포기 시,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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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조건

m 근무기간 : 2019. 4. 1. ~ 2020. 3. 19. (12개월)

m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m 근무부서 : 대야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m 보    수 : 1일 72,140원,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 적용

m 담당업무 : 사회복지업무 보조

8. 기타

m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

후 공지 예정.

m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가 파기됨.

9. 응시자 유의사항 

m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m 업무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로 인해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m 합격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후순위

자를 채용합니다.

m 기타사항은 대야면사무소 맞춤형복지지원계(☎454-717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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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사    진

(3㎝×4㎝)

성 

명

(한글) ※접수번호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학  력

대학교
이  하 년    월     학교 ( 과  년) 졸업, 재학, 중퇴

대학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 수료, 재학, 중퇴

경  력

자격(면허)증

제출사항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응시자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
--------------------------------------------------------------

--

                       응   시   표  

※ 접수번호

사  진

(3㎝×4㎝)응  시
분  야

맞춤형복지 

기간제

성       명

생 년 월 일

2019.    .     .

군 산 시 장
  

  ※ 주 의 사 항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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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위취득일

근

무

경

력

기 간( 년 월) 근 무 처 (부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비  고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포상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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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자  기  소  개  서 

접수번호  2019-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핸드폰 :

주 소 :

취 미 : 특기 : 종교 :

                                   2019.     .     .

                             작성자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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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공고 제2019-12호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대야면사무소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대 야 면 장 

    최종 합격자 명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야면 맞춤형복지계(☏ 454-7172)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인원 성   명 비고

대야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
1 한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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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풍동 공고 제2019 - 5호

질병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군산시 신풍동 직원 질병휴직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신 풍 동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3.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컴퓨터 활용 업무처리 가능자

  ❍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자 우대

4. 채용일정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인원 근로기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2019. 4. 1. ∼ 2019. 7. 31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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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기간 : 2019. 3. 19(화) ~ 3. 26(화)

  ❍ 접수기간 : 2019. 3. 20(수) ~ 3. 26(화) (※ 근무시간에 한함)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공고

  ❍ 접 수 처 : 신풍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 합격발표 :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6.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보    수 : 1일 72,140원,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적용

  ❍ 업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

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 반

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

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합니다.

 ❍ 업무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로 인해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후순위자를 채

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된 서류 및 면접결과(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은 신풍동 주민센터 (☎454-7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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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학위취득일

근

무

경

력

기 간( 년 월) 근 무 처 (부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포상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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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자  기  소  개  서 

접수번호  2019-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핸드폰 :

주 소 :

취 미 : 특기 : 종교 :

                                   2019.    .     .

                             작성자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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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풍동 주민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심사 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